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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의ㆍ의결

안건번호 2013 - 13 - 037호 (사건번호 : 201303조사002)

안 건 명 SK텔레콤(주)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이익 침해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SK텔레콤(주) (대표이사 하성민)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11

대표이사 하성민

의결연월일 2013. 3. 14.

주 문

1. 피심인은 이동전화 서비스 신규 가입자 및 기기변경 가입자를 모집

하면서 부당하게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피심인의 사업장, 대리점 등에 7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크기 문안 및 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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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등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피심인은 과징금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가. 금 액 : 3,140,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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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일반현황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의거 허가받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입자 수는 2,696만명으로 전체

시장의 50.3%(‘12.12월말 기준)를, 매출액은 12조 1,480억원(’11.12월말 기준)

으로 54.3%를 점유하고 있다.

<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 및 매출액 현황 >
(단위 : 천명, 십억원)

구 분 SKT KT LGU+ 합 계

가입자수
(점유율, %)

26,961
(50.3)

매 출 액
(점유율, %)

12,148
(54.3)

※ 출처 : 사업자 제출자료(2011년 영업보고서)

 나. 단말기 보조금 규제 연혁

  (1) 보조금의 원칙적 금지(’00.6월 ~ ’06.3.27) 

정부는 중고 단말기 양산 외화 유출 등 단말기 보조금의 폐해를 시정

하기 위해 ’00.6월부터 이용약관에 보조금 금지조항을 신설하였으나,

이후에도 장려금 신설 증액, 수수료 인상 등을 통해 보조금으로 활용

토록 하는 관행이 근절되지 않아,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여 ’03.3.27일

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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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조항 >

※ 舊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금지행위)제1항

5. 전파법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를 할당받아 기간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그 역무의 제공에 필요한 통신단말

장치의 구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행위. 다만,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및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보조금 지급범위 확대(’06.3.27 ~ ’08.3.27) 

이통사들은 보조금 지급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번호이동 및

신규 가입자 중심으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여, 사업자 변경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기 가입자에게 상대적인 불이익을 발생시켰다.

이에 기존 가입자의 이익을 증진하고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

하기 위하여 ’06.3.27일부터 2년간 18개월 이상 가입자와 신규서비스에

대해 예외적으로 보조금을 허용토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였다.

< 관련 조항 >

※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4(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의 지원 금지 등)

① 전기통신사업자가 전파법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받아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역무의 이용에 필요한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구입가격보다 낮게 판매하거나 현금지급, 가입비의 보조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원”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입비용의 지원일을 기준으로 같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기간통신역무의

이용기간이 연속하여 18개월 이상인 이용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다만, 그 지원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1회에 한한다.

2. 기간통신역무를 개시한 날부터 6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기간통신역무의 이용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지원의 기준 및 한도 등(이하 이 조에서 “지원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지원기준의

시행일부터 30일 전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를 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하며, 신고한 지원기준과 다르게 지원하거나 신고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 5 -

※ SKT의 舊 이동전화 이용약관 제35조(단말기 보조금 지급)

① 회사는 가입자에게 일체의 단말기 구입비용(단말기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36조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단말기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합니다.)을 지급

할 수 있습니다.

  (3) 보조금의 원칙적 허용 및 부당한 차별 규제(’08.3.27 ~ 현재) 

’08.3.27일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5가 일몰됨에 따라 보조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이통 3사는 이용약관에 의무약정제와 연계된

보조금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다.

< 관련 조항 >

※ SKT의 이동전화 이용약관 제9장 약정보조금 지급 등

제36조(약정기간 설정) ① 회사는 고객이 신규가입(번호이동 포함)하거나 단말기를 변경

하는 경우 단말기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이하 “보조금”)하는 조건으로 24개월

이하의 의무사용기간(이하 ‘약정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37조(보조금 지급) ① 회사는 제 35 조에 의하여 설정된 약정기간 및 고객의 기여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영업장에서 판매하는 개통이력이 없는 신단말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③ 약정기간의 설정, 보조금 지급액, 보조금 반환금액(이하 “위약금”) 산정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고객과 회사간 개별계약에 따릅니다.

④ 회사는 영업정책상 필요에 따라 보조금 지급액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조금 지급행위가 약관 위반, 이용자 차별 등 현행 전기통신

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제재 가능하여, 방송

통신위원회 출범 후 3회(‘10년, ’11년, ‘12년)에 걸쳐 이통3사가 이용자들

에게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한 행위와 관련, ①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 이익”1)과 ② 가입자 1인당 평균 “제조사 장려금에서 조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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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보조금”2)의 합산액인 27만원을 초과하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은

위법하다고 판단3)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10. 9.24일 ’09년 상반기 이용자들에게 차별적

보조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등과 함께 총 188.8억원의

과징금(SKT 114.8억원, KT 48억원, LGU+ 26억원)을 부과하였고, ‘11.9.19일에는

’11년 상반기 이용자들에게 ’10년과 동일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등과

함께 총 136.7억원의 과징금(SKT 68.6억원, KT 36.6억원, LGU+ 31.5억원)을

부과하였으며, ‘12.12.24일에는 SKT 22일, KT 20일, LGU+ 24일의 신규

모집금지 등과 함께 총 119억원의 과징금(SKT 68.9억원, KT 28.5억원,

LGU+ 21.5억원)을 부과하였다.

다. 이동전화 시장 현황

이동전화 시장 과열을 판단하는 대표적 지표인 번호이동 가입자수

추이는, ‘12.12.24일 위원회 제재조치 이전(’12.12.17~12.24) 평균 3.5만건

에서 조사대상 기간(‘12.12.25~’13.1.7)에 평균 5.6만건으로 크게 증가

하였으나 신규모집 금지가 시작된 이후(‘13.1.8~1.15)에는 평균 3만건으로

다시 낮아졌다.

특히, 조사대상 기간을 보면 연말 실적, 성탄절, 신정 연휴 등의

특수로 인하여 최고 8.2만건의 번호이동을 기록하는 등 사업자간

번호이동을 통한 시장과열이 뚜렷하게 발생하였다.

1)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이익 : 가입자 1인당 월평균 예상이익×단말기 평균 교체주기

2) 단말기 보조금은 이통사와 제조사의 財源이 결합되어 조성되고, 제조사 財源은 다른 이용자에 대한 비용전가

가능성이 없다는 점 고려

3) 다만, 출시 후 20개월이 경과된 구형 단말기의 재고 소진을 위한 단말기 보조금은 사회통념상 정상적 상관행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예외적으로 적법하다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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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호이동 가입자수 추이(’12.12.17～‘13.1.15) >
(단위 : 건)

구 분 SKT KT LGU+ 합계

‘12.12.17 12,434 9,939 8,993 31,366

‘12.12.18 14,517 11,237 8,312 34,066

‘12.12.20 14,883 11,461 10,783 37,127

‘12.12.21 12,933 9,849 7,853 30,635

‘12.12.24 17,607 10,819 12,067 40,493

‘12.12.26 22,873 19,871 13,644 56,388

‘12.12.27 19,293 16,582 10,644 46,519

‘12.12.28 19,648 15,252 12,363 47,263

‘12.12.31 18,967 12,808 12,430 44,205

‘13.1.2 17,232 17,065 14,767 49,064

‘13.1.3 24,748 32,534 18,329 75,611

‘13.1.4 34,804 30,761 16,859 82,424

‘13.1.7 17,941 12,050 19,054 49,045

‘13.1.8 16,257 13,633 0 29,890

‘13.1.9 17,965 15,272 0 33,237

‘13.1.10 20,058 16,236 0 36,294

‘13.1.11 22,619 17,640 0 40,259

‘13.1.14 8,764 7,220 0 15,984

‘13.1.15 15,160 11,980 0 27,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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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조사 결과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국은 ‘13.1.25일부터『과도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통한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피심인의 본사 및 전국 주요권역 유통망을 현장조사 하였다. ‘12.12.25 ~

’13.1.7 기간(이하 “조사대상 기간”)에 대한 신규·기변 가입건에 대해

영업정책·보조금 지급 수준·이용자 차별 여부 등을 현장 수집자료,

전산자료, 대리점 단가표 등을 통해 확인하였다.

피심인은 조사대상 기간 동안 수시로 마케팅 영업정책을 수립하여

지역본부 및 지점 등에 전파하였으며, 지역본부(지점 포함)는 단말기

별로 자체 리베이트 정책을 추가하여 대리점에 정책서를 배포하였고,

대리점은 자체 펀딩능력을 고려한 최종 단가표를 작성하여 대리점과

사적 계약관계에 있는 판매점에 배포하였으며, 판매점은 단가표를 기준

으로 이용자에게 단말기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며 판매하였다.

피심인은 조사대상 기간 동안 번호이동 가입자의 이탈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마케팅 비용을 지출해 왔으며, 특히 이통3사의 신규 모집금지

기간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차별적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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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차별적 보조금 책정 (이통사 → 대리점)

피심인은 매월 본사 영업정책을 수립하여 지역본부 및 지점 등에 배포

하는데, 정책 내용에는 제조사와의 Co-work4) 정책, 이통사 단말기 판매

정책, 소매판매 활성화 정책, 판매 유통 채널별 정책 등이 포함되어 있다.

대리점 등 유통망은 본사 영업정책을 기본으로 단가표를 작성하고 이를

판매점에 배포하여 판매하게 함으로써 이용자에게 단말기 보조금을 지원

하게 하였다.

피심인은 조사대상 기간 중 타 사업자에게 가입자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각종 영업정책을 수시로 유통망에 배포하였으며, 기본 영업정책

외에 비하인드·구두정책 등을 메신저, 이메일, 휴대폰 문자 등을 통해

유통망에 배포하였고, 대리점은 지역본부(지점 포함)에서 보내준 각종

영업정책을 토대로 ‘단가표’를 작성하여 판매점에 배포하고, 판매점은

단가표를 기준으로 이용자의 정보습득 차이에 따라 차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4) 제조사가 단말기 리베이트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피쳐폰 · 스마트폰 · LTE폰 등 기종별로 정책이 별도 구성  

되어 있으며 제조사별로 지원금액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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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별적 보조금 지급 (이통사‧대리점‧판매점 → 이용자)

  ① 조사 대상 건수

조사대상 기간 피심인의 유통망에서 단말기를 구매한 전체 가입자 중

신규 가입 24,433건(번호이동 18,062건, 일반 6,371건)5)과 기기변경 가입

4,461건 등 총 28,894건을 분석하였다.

구 분 ‘12.12.26 12.27 12.28 12.31 ‘13.1.2 1.3 1.4 1.7 합 계

신 규 3,365 1,753 1,834 4,852 2,595 2,081 3,022 4,931 24,433

- 번호이동 2,221 1,198 1,297 3,430 1,990 1,713 2,567 3,646 18,062

- 일 반 1,144 555 537 1,422 605 368 455 1,285 6,371

기기변경 588 367 323 840 425 259 277 1,382 4,461

합 계 3,953 2,120 2,157 5,692 3,020 2,340 3,299 6,313 28,894

< 조사대상 건수 >
(단위 : 건)

※ 조사대상 기간은 ‘12.12.25∼’13.1.7일까지로, 평일 개통 기준으로 분석

단, 단말기 구매 없이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한 중고폰 개통건과 선불

요금제 가입건, 태블릿 PC 및 무선인터넷 모뎀 가입건 그리고 실버폰

개통건6) 및 2G 서비스 가입건에 대해서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조사대상 분석 단말기는 총 35개 기종이었다.

   ② 일별 보조금 차별

조사대상 기간 중 피심인이 한 가입자당 지급한 평균 보조금은 337

천원이며, 평균 출고가는 930천원으로 출고가 대비 보조금 비율(이하

‘보조율’)은 평균 36.2%였다.

5) 신규 가입자는 일반(010)과 번호이동(MNP : Mobile Number Portability) 가입자로 구성되어 있음

6) 실버폰 및 2G 서비스에 가입한 피쳐폰은 주로 저소득층, 노인, 청소년 등이 사용하고 있으며, 거의 동일한 수준

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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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고가 대비 보조금 비율 추이(일별) >
(단위 : 천원, %)

구 분 ‘12.12.26 12.27 12.28 12.31 ‘13.1.2 1.3 1.4 1.7 전체평균

출고가 910 932 936 921 927 939 920 952 930

보조금 290 282 315 326 334 409 421 333 337

보조율 31.9 30.3 33.6 35.4 36.0 43.6 45.8 35.0 36.2

※ 출고가 및 보조금 금액은 일평균 금액임

 ③ 가입형태별 보조금 차별

피심인이 이용자를 자사의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시키는 형태는 크게

신규 가입과 기기변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신규 가입의 경우 세부적으로

신규 일반(010)과 번호이동(MNP)로 구분할 수 있다.

조사대상 기간 중 신규 가입자의 평균 보조금은 375천원인 반면, 기기

변경 가입자의 평균 보조금은 131천원으로 신규 가입자와 기기변경

가입자 간의 보조금 차이가 244천원이었다. 이는 기존 가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적은 반면, 고가의 신규 단말기 구매자에 대해서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이용자 간 가입형태에 따라 차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규 가입자 내에서도 번호이동 가입자는 평균 보조금을 421천원

지원한 반면 신규 일반 가입자는 244천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신규 가입자와 기기변경 가입자 간 보조금 차이는 조사기간 과열이 최고조

였던 1월 4일까지 상승하다가 이후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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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및 기기변경 가입자의 보조금 추이 비교 >
(단위 : 천원)

구 분 ‘12.12.26 12.27 12.28 12.31 ‘13.1.2 1.3 1.4 1.7 전체평균

신 규 320 314 352 363 372 446 445 383 375

- 번호이동 338 337 402 412 422 496 486 434 421

- 일반(010) 284 264 234 244 207 217 216 237 244

기기변경 123 130 99 118 102 111 160 157 131

보조금 차이 197 184 254 245 269 335 286 226 244

※ 보조금 금액은 일평균 금액임

보조금 수준별로 가입자 분포를 살펴보면, 신규 가입자는 30만원을

초과하는 보조금을 받은 가입자가 51.8%를 차지하는 반면 기기변경

가입자는 20만원 이하 보조금을 받는 가입자가 81.5%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신규 가입자와 기기변경 가입자 간의 보조금 차별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보조금 지급수준별 신규 및 기기변경 가입자 분포 비교 >
(단위 : 건, %)

구 분 10만원 이하 10∼20만원 20∼30만원 30∼40만원 40~50만원 50만원 초과

신규 4,670 3,182 3,919 2,735 2,501 7,426 

(점유율) (19.1) (13.0) (16.1) (11.2) (10.2) (30.4)

기기변경 2,252 1,386 371 222 57 173

(점유율) (50.5) (31.0) (8.3) (5.0) (1.3)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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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0대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출고가 782 899 961 952 935 912 875 879

보조금 332 333 325 366 309 343 377 310

보조율 42.5 37.1 33.9 38.4 33.0 37.6 43.0 35.2

 ④ 연령대별 보조금 차별

피심인의 가입자들을 연령대로 살펴보면, 40대 가입자의 평균 보조금은

309천원(33.0%)으로 가장 낮은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60대 가입자는

377천원(43.1%)으로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그 외 연령대별

보조금 수준은 325 ~ 366천원으로 전반적으로 비슷한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 연령대별 보조금 지급 수준 및 비율 >
(단위 : 천원, %)

※ 출고가 및 보조금 금액은 연령대별 평균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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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동일기종 단말기 간 보조금 차별

조사대상 기간 중 주요 5개 LTE 단말기 기종에 대한 보조금 수준을

살펴 본 결과, 동일기종의 단말기 간에도 시기와 가입형태에 따라 보조금

수준이 다르며, 같은 날짜에도 가입자 간 보조금 지급폭이 크게 변동하여

동일기종 간에도 보조금 차별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먼저 주요 LTE 단말기에 대한 일별 보조금 추이를 보면, 갤럭시S3는

전반적으로 27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갤럭시노트2는

보조금 수준이 12월 26일 97천원에서 1월 7일 167천원으로 증가하였다.

나머지 4개 기종들도 일별 구입 시기에 따라 보조금 차별이 발생하였

음을 보여주고 있다.

< 단말기 기종별 일별 보조금 추이 >
(단위 : 천원)

모델명 펫네임 ‘12.12.26 12.27 12.28 12.31 ‘13.1.2 1.3 1.4 1.7

SHV-E210S 갤럭시S3 16G 303 265 247 350 279 271 310 372

SHV-E250S 갤럭시노트2 32G 97 104 81 96 78 126 173 167

LG-F180S 옵티머스 G 274 279 248 276 211 205 267 409

IM-A850S 베가 R3 310 499 680 582 671 713 641 393

IPHONE5 아이폰5 16G 129 135 130 137 151 144 173 155

※ 기종별 보조금 금액은 일별 평균 금액임

또한 주요 단말기를 가입형태별로 분석해 보면, 갤럭시S3·옵티머스G·

베가R3 기종의 경우 번호이동 가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기기변경

가입자에 비해 높게 지급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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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기종 단말기의 가입형태별 보조금 추이 >
(단위 : 천원)

모델명 펫네임　 출고가　
신 규

기기변경
010신규 MNP

SHV-E210S 갤럭시S3 16G 961 252 368 91

SHV-E250S 갤럭시노트2 32G 1,089 106 167 101

LG-F180S 옵티머스 G 1,000 223 379 144

IM-A850S 베가 R3 1,000 257 640 328

IPHONE5 아이폰5 16G 814 129 153 140

동일한 단말기를 구매한 가입자 간에도 보조금 지원의 가입자 간 차별이

심하였는데, 특히 베가R3의 경우 최대 1,159천원에서 최소 0원의 차이가 발생

하였으며 출고가 대비 평균 보조율도 57.5%의 높은 수준이었다.

< 동일기종 단말기의 보조금 차이 >
(단위 : 천원)

모델명 펫네임 출고가
보 조 금

평 균 보조율 최 대 최 소

SHV-E210S 갤럭시 S3 16G 961 322 33.5% 960 0

SHV-E250S 갤럭시노트2 32G 1,089 126 11.6% 1,135 0

LG-F180S 옵티머스 G 1,000 316 31.7% 999 0

IM-A850S 베가 R3 1,000 575 57.5% 1,159 0

IPHONE5 아이폰5 16G 814 143 17.5% 89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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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보조금 밴드별 차별

조사대상 기간 중 분석대상 가입자를 보조금 밴드별로 분석한 결과,

30만원 초과 보조금을 지급받은 가입자가 45.3%인데 반해 20만원도 받지

못한 가입자가 39.8%로 가입자 간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였다.

< 보조금 밴드별 가입자 비중 >

(단위 : 명)

구 분
10만원

이하

10∼20

만원

20∼27

만원

27∼30

만원

30∼40

만원

40∼50

만원

50만원

초과
합계

가입자 6,922 4,568 3,198 1,092 2,957 2,558 7,599 28,894

비 중 24.0% 15.8% 11.1% 3.8% 10.2% 8.8% 26.3% 100%

 나. 관련법 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별표 4] 5호 마목 1)은 “전기통신설비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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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이용자 차별 규제 근거 조항 >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

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행위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① [별표 4] 5. 마. 부당한 이용자 차별과 관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번호, 전기통신설비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판단기준

'10.9.24일 방송통신위원회 심결시 확정된 위법성 판단기준에 따라,

가입자 모집 비용이 그 가입자로부터 예상되는 이익을 초과하면 다른

가입자에 대한 비용전가 가능성이 있으므로,

①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이익1)과 ② 가입자 1인당 평균 제조사

장려금에서 조성된 단말기 보조금2)의 합산액인 27만원을 초과하는

보조금 지급은 위법하다.

1) 가입자 1인당 월평균 예상이익 × 단말기 평균 교체주기

2) 보조금은 이통사와 제조사의 財源이 결합되어 조성되고, 제조사 財源은 타 이용자에

대한 비용전가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

다만,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에 속하는 합리적 경영활동으로 볼 수

있는 출시 후 20개월이 경과된 재고소진 목적의 보조금3)은 적법하다고

인정된다.

3) ’12년 이통 3사 가입자의 단말기 평균 교체주기 20개월(SKT는 20개월, KT는 21개월,

LGU+는 18개월로 평균 20개월)을 고려하여 조사대상 기간 중 개통일 기준으로

20개월 이전에 출시된 단말기는 재고 단말기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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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2.12.26 12.27 12.28 12.31 ‘13.1.2 1.3 1.4 1.7 전체

평균보조금 290 282 315 326 334 409 421 333 337

위반율 54.1 48.5 48.4 54.9 41.8 51.3 52.9 42.1 49.2

 (2) 위법성 판단

  ① 27만원 초과 위반율

피심인은 전체 조사대상 28,894건 중에서 부당한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

기준인 27만원을 초과한 건수가 14,206건으로 위반율은 49.2%였으며,

평균 보조금은 337천원이었다.

피심인의 위반율을 일별로 보면, 2012년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이

54.9%로 가장 높았으며 평균 보조금은 326천원이었고, 위반율이 가장

낮은 날은 2013년 첫 날인 1월 2일로 위반율은 41.8%이고 평균 보조금은

334천원이었다.

< 일별 평균 보조금과 위반율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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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가입형태별 위반율

조사대상 자료를 가입형태별로 분석해 보면, 신규 010 가입의 위반율은

42.7%이고, 번호이동 위반율은 60.4%이며, 기기변경 위반율은 12.8%로

가입형태별 차별이 컸으며, 특히 번호이동에서 위반율이 높게 나타났다.

< 가입형태별 평균 보조금 및 위반율 현황 >
(단위 : 천원, %)

구 분
평균

출고가　

보조금 수준
위반율　

평균 최대 최소

SKT

전 체 930 337 1,088 0 49.2

010신규 918 244 1,089 0 42.7

번호이동 926 421 1,088 0 60.4

기기변경　 966 131 1,159 0 12.8

또한 가입형태별 보조금 지급 수준도 최대 1,159천원에서 최소 0원

까지 분산되어 있어 이용자 간 차별정도가 심하게 나타났다.

  ③ 연령대별 위반율

피심인은 연령대별로 42.4~60.4%의 높은 위반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평균 보조금도 모든 연령대에서 27만원을 초과하여 보조금 지급기준을

위반하고 있었다.

< 연령대별 평균 보조금 수준 및 보조율 현황 >

(단위 : 천원, %)

구분
10대

이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전체

평균

보조금
332 333 325 366 309 343 377 310 337

위 반 율 60.4 56.3 42.4 48.7 47.3 52.4 54.6 43.9 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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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단말기별 보조금 수준 및 위반율 현황 >
(단위 : 천원, 건, %)

구 분 출고가　 평균 보조금 조사건수 위반건수 위반율　

갤럭시 S3 16G 961 322 4,690 2,551 54.4

갤럭시 노트2 32G 1,089 126 4,985 475 9.5

옵티머스 G 1,000 316 730 377 51.6

베가 R3 1,000 575 3,447 2,532 73.5

아이폰5 16G 814 143 1,456 113 7.8

  ④ 주요 단말기별 위반율

피심인은 조사대상 기간 중 제조사 단말기별로 차별적인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그 중 주요 단말기를 분석해 보면, 갤럭시 S3 LTE의 경우

평균 보조금은 322천원, 위반율은 54.4%로 보조금 지급 수준이 높았다.

또한 옵티머스G는 평균 보조금 316천원, 위반율은 51.6%였으며, 베가R3는

평균 보조금 575천원, 위반율은 73.5%로 주요 제조사 단말기 간에도

보조금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⑤ 위반건수의 보조금 구간별 분포율

조사대상 자료 중 위반건수 14,206건에 대한 보조금 구간별 분포율7)을

살펴보면, 30~40만원대가 전체 대비 20.8%로 가장 많은 위반건수를

분포하고 있었으며, 보조금을 50만원 이상 지급받은 비율도 전체 대비

53.5%로 높은 분포율을 보여주고 있다.

< 위반건수의 보조금 구간별 분포율 > (단위 : 건)

구 분
27∼30

만원

30∼40

만원

40∼50

만원

50∼60

만원

60∼70

만원

70∼80

만원

80∼90

만원

90∼100

만원

100만원

초과
합 계

위반

건수
1,092 2,957 2,558 1,693 1,832 1,458 1,681 862 73 14,206

분포율 7.7% 20.8% 18.0% 11.9% 12.9% 10.3% 11.8% 6.1% 0.5% 100%

7) 위법성 판단기준인 보조금 27만원을 초과하는 위반건수에 대한 분포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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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결

피심인이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정 이용자에게 27만원을 초과

하여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단말기 보조금을 부당하게 차별적

으로 제공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별표 4] 5호 마목 1)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3. 피심인 의견

피심인은 정부의 심결 이후에도 시장이 과열된 점에 대해서는 통신

사업자의 일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나, 다만 이번 조사

대상 기간 동안 자사 가입자가 ’12년 전체 번호이동 가입자 순감 규모

보다 크게 이탈이 발생하였던 점과 이로 인해 시장대응이 불가피

하였던 점을 감안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바,

방송통신위원회는 ’12.12.24 의결 당시에 차후 위반행위 재발 시 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가급적 주도사업자를 선별하여 제재하기로 하였

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될 사항으로 판단된다.

4. 시정조치 명령

가. 금지행위의 중지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6호에 의거, 이동전화 서비스 신규

가입자 및 기기변경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부당하게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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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의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피심인의 사업장, 대리점

등에 7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크기 문안 및

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 시정명령 이행계획서 제출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1호에 의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제2

호에 의거,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과징금 부과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53조에 의거 소정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제1항에 의거한

피심인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과 연평균 매출액 대비 부과 상한액 및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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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과징금 부과 상한액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위(이용자이익 침해행위)는

위반 사업자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의 1/100이 부과 상한액으로(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및 [별표 6] 1호 나목),

이에 따른 피심인의 과징금 부과 상한액은 1,215억4천만원이다.

< ② 기준 과징금 : 관련매출액 × 부과기준율 >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12.12.24일 제재 직후 위반행위가 재발하였다는

점과 위반율 및 위반일수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중대”로 판단하되,

부과기준율은 지난 ‘12.12.24일 제재 당시 적용했던 0.35% 보다 높은

1.0%를 적용한다.

< 피심인의 기준 과징금 범위 >
(단위 : 억원)

사업자
관련

매출액

기준 과징금

중대성 약함

(부과기준율 1% 미만)

중대

(부과기준율 1∼2%)

매우 중대

(부과기준율 2∼3%)

SKT 2,380 23.8 미만 23.8 ～ 47.6 47.6 ～ 71.4

이에 따른 피심인의 기준 과징금은 23억8천만원이다.

나. 과징금의 결정

이상의 기준 과징금에 대해 영업 행태, 조사협조 여부 및 시정명령

이행정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 및 추가적 가중․감경사유를

적용한다.

필수적 가중과 관련해서 최근 3년간 동일한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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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을 ‘10.9월, ’11.9월, 12.12월 총 3회 부과 받았으므로 기준 과징금의

20%를 가산한다.

추가적 가중 또는 감경과 관련해서 ’12.12.25~12.31일까지 위반 주도사업

자인 피심인에게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기준 과징금의 10%를 추가 가중

하고, 추가적 감경은 해당 사유가 없어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에 따라 피심인의 최종 과징금을 31억4천만원으로 결정한다.

6.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위 시정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

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7. 결론

상기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52조 및 제53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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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13. 3. 14.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위 원 장 이 계 철 (인)

부위원장 김 충 식 (인)

위 원 홍 성 규 (인)

위 원 김 대 희 (인)

위 원 양 문 석 (인)


